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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금 공탁을 규탄한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3자 변제

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469조는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채무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

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굴

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이 발표되면서부터 이에 대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손해배상 채권자인 피해자들이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

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이상,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② 나아가 일본 전범기업은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

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채무자 일본 전범기업의 의사에도 반한다. 어

느모로 보나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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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면서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원하지 않음을 분

명히 하였고, 법원 역시 피해자의 동의없는 제3자 공탁이 불가하다고 결정하였음에

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금 공탁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

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없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어떠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지금이라도 해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피해자

들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7.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권 태 윤


